
「공직선거법」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

□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 획정 절차 및 기한

 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개정법 시행일 후 2일

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시·도의회는 개정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선거구 

획정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.

※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함.

□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입후보 할 선거구 선택 신고

  선거구역이 변경(축소·확대·통합 포함)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

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

해야 한다.

※ 시·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: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[4. 30.(토)]까지

※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: 해당 시·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

※ 선택 신고기한 만료일이 토·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신고 가능

 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, 이미 납부한 기탁

금은 돌려받는다.

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변경신고 및 선거사무원 교체

 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

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.

  또한,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한

되는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

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역 변경으로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

10%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,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

이미 발송한 수량을 빼고 발송하여야 한다.

  이 경우 홍보물 발송수량 범위 안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 성명·주소의 교부를 

구·시·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

□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

 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자동동보통신의 

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최대 전송횟수인 8회에 포함한다.

  다만,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

선거구 인구수의 50%에 미달하는 경우 전송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

 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

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.

  다만,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

선거구 인구수의 50%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되, 이 경우에도 

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

홍보물의 작성·발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한다.

□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횟수 관련

 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가 법 또는 조례 시행일

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□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

 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법 또는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

따라 모금하거나 기부한 금액은 변경된 모금·기부 한도액에 포함한다.

  다만,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 

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

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
